
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[별표 13] <개정 2017. 1. 26.>

용기등의 수리기준 및 수리범위 등(제10조 관련)

1. 수리기준

구분 수리기준
가. 용기 별표 10 제2호·제3호나목2)

나. 용기부속품 별표 10의2 제2호·제3호나목2)

다. 냉동기 가스히트펌프 냉·난방기 별표 11 제2호·제3호나목1)나)

그 밖의 냉동기 별표 11 제2호·제3호나목2)

라. 특정설비 압력용기(복합재료 압력용기는 제

외한다), 저장탱크, 차량에 고정된 

탱크

별표 12 제2호·제3호나목1)

독성가스 배관용 밸브, 자동차용 

압축천연가스 완속충전설비

별표 12 제2호·제3호나목3)나)

안전밸브, 자동차용 가스자동주입기 별표 12 제2호·제3호나목4)나)

그 밖의 특정설비 별표 12 제2호·제3호나목2)

비고: 수리 검사에 대해서도 위 표에 따른다.

2. 수리범위
수리자격자 수 리 범 위

가. 법 제5조에 따라 용기

의 제조등록을 한 자

1) 용기몸체의 용접

2) 아세틸렌용기 내의 다공물질 교체

3) 용기의 스커트·프로텍터 및 넥크링의 교체 및 가공

4) 용기부속품의 부품 교체

5) 저온 또는 초저온용기의 단열재 교체

6) 초저온용기부속품의 탈·부착

나. 법 제5조에 따라 특정

설비의 제조등록을 한 자

1) 특정설비몸체의 용접

2) 특정설비의 부속품(그 부품을 포함한다)의 교체 및 가

공

3) 단열재교체

다. 법 제5조에 따라 냉동

기의 제조등록을 한 자

1) 냉동기용접부분의 용접

2) 냉동기부속품(그 부품을 포함한다)의 교체 및 가

공

3) 냉동기의 단열재 교체

 라. 법 제4조에 따라 고압가

스의 제조허가를 받은 자

1) 초저온용기부속품의 탈·부착 및 용기부속품의 부품

(안전장치는 제외한다) 교체(용기부속품제조자가 그 

부속품의 규격에 적합하게 제조한 부품의 교체만을 



말한다)

2) 특정설비의 부품 교체

3) 냉동기의 부품 교체

4) 단열재 교체(고압가스특정제조자만을 말한다)

5) 용접가공[고압가스특정제조자로 한정하며, 특정설

비몸체의 용접가공은 제외한다. 다만, 특정설비몸체

의 용접수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고 한국가

스안전공사가 인정하는 제조자의 경우에는 특정설비

(차량에 고정된 탱크는 제외한다)몸체의 용접가공도 

할 수 있다]

마. 법 제35조에 따라 지정

을 받은 용기등의 검사

기관

1) 특정설비의 부품교체 및 용접(특정설비몸체의 용

접은 제외한다. 다만, 특정설비제조자와 계약을 체

결하고 해당 제조업소로 하여금 용접을 하게 하거

나, 특정설비몸체의 용접수리를 할 수 있는 용접설

비기능사 또는 용접기능사 이상의 자격자를 보유하

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)

2) 냉동설비의 부품 교체 및 용접

3) 단열재 교체

4) 용기의 프로텍터·스커트 교체 및 용접(열처리설

비를 갖춘 전문검사기관만을 말한다)

5) 초저온용기부속품의 탈·부착 및 용기부속품의 부

품 교체

6) 액화석유가스를 액체상태로 사용하기 위한 액화석

유가스용기 액출구의 나사사용 막음조치(막음조치

에 사용하는 나사의 규격은 KS B 6212에 적합한 

경우만을 말한다)

 바. 「액화석유가스의 안

전관리 및 사업법」 제5

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

충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

자

액화석유가스용기용 밸브의 부품 교체(핸들 교체 등 그 

부품의 교체 시 가스누출의 우려가 없는 경우만을 말한

다)

사. 「자동차관리법」 제5

3조에 따라 자동차관리

사업(자동차정비업만을 

말한다)의 등록을 한 자

로서 자동차의 액화석

유가스용기에 부착된 

용기부속품의 수리에 

필요한 잔류가스의 회

자동차의 액화석유가스용기에 부착된 용기부속품의 

수리



수장치를 갖춘 자


